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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원행정

1. 친절 ․ 봉사행정

가. 일반민원 처리 황
(단  : 건)

구분

연도
 계

유기한․고충민원
창구즉결민원

소계 인․허가 등 진정, 질의, 건의

2007 239,743 3,827 3,724 103 235,916 

나. 여권민원 수 황
(단  : 명)

구분

연도
  계

종류별 성 별 연   령   별 

단수 복수 남 여 20이하 21～30 31～40 41～50 51～60 61이상

2007 1,543 412 1,131 662 881 253 121 118 244 343 464

2. 제적부 이미지전산화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법원의 제 정보시스템 국 온라인서비스 

실시에 따라, 재 읍․면에서 리하고 있는 종이제 부를 산화하여 호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이제 부 491,672면을 산화하여 2008년에 

법원에 등록 후 산발 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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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가. 조사개요

1) 조사 상 : 민원인 500명

  ◦ 우편설문 - 민원인 400명

  ◦ 면 조사 - 민원인 100명

2) 조사기간 : 2007. 11. 15 ～ 11. 30.

3) 조사방법 : 우편설문  직 조사 병행

4) 조사문항 : 15문항

5) 설문조사내용

◦ 민원처리과정에서 경험한 서비스 수

◦ 민원담당공무원의 태도

◦ 민원실 편의시설과 환경

◦ 민원처리의 신속․정확성

◦ 민원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

나. 조사결과

  2007년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수 에 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에서 94.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군에서 민행정서비스 향상을 해 공무원 의식개 과 

친 서비스교육을 비롯한 청사환경개선 등 극 인 민행정을 펼친 

결과로 분석 다.

  응답자의 37%가 1년에 민원신청을 해 4회 이상 군청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화하 을 때 64%(114명)가 바로 연결되었다고 응답

하 고 민원실 기시간은 80%(142명)가 짧아졌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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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담당자의 친 도는 89%(158명)가 친 하다고 응답하 고 민원

처리 차나 방법에 해서 94%(166명)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응답하 으며, 담당자의 업무연찬 등으로 인해 95%(168명)가 신속한 

편이라 응답하 다.

  민원안내담당제  안내게시  설치로 많은 응답자(166명)가 담당

자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91%(161명)가 편의시설에 해 만족하다고 응답하 다.

  앞으로 행정환경변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해 행정서비스 이행기 을 

지속 으로 수정․보완해 고객 높이에 맞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지속

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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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적 관리

1. 지적행정 관리

가. 기본 황

1) 면   지번 수(2007. 12. 31)

구     분 경상북도 우 리 군 비  율

면 (㎢)

필지 수

19,026.06

5,494,451

660.79

237,108

3.5%

4.3%

2) 토지이용별 황(2007. 12. 31)
(단  : ㎢, %)

구 분 계 농경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공공용지 임 야 기타

면  660.79 199.21 12.02 0.53 0.70 74.83 366.66 6.84

구성비 100.0 30.2 1.8 0.1 0.1 11.3 55.5 1.0

3) 소유구분별 황(2007. 12. 31)
(단  : ㎢, %)

구   분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면    660.79 543.48 86.99 3.00 27.32

구 성 비 100.0 82.3 13.1 0.5 4.1

4) 읍․면별 지 공부등록 황(2007. 12. 31)
(단  : ㎡)

면 ․지번 수

 읍․면별

계

면    지  번  수

합        계 660,797,229.1 237,108

   천   읍 47,361,992.1 2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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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번 수

 읍․면별

계

면    지  번  수

용   문   면 71,176,153.5 19,922

상   리   면 67,318,465.2 12,110

하   리   면 34,459,280.0 9,731

감   천   면 65,022,708.5 23,059

보   문   면 64,758,507.1 18,240

호   명   면 62,298,199.1 21,380

유   천   면 38,717,834.5 18,981

용   궁   면 31,787,655.4 17,015

개   포   면 36,221,720.1 16,029

지   보   면 78,443,926.5 29,446

풍   양   면 63,230,787.1 25,333

5) 지 공부 보 황(2007. 12. 31)
(단  : 장, 권)

구      분 계 공 부 명 수   량

장(카드) 230,850
토 지  장 206,225

임 야  장 23,750

도     면 7,212

지     도 5,917

임   야  도 356

수치 지 도 939

부     책 827
토 지  장 654

임 야  장 173

산화일

( 재 폐쇄, 말소)
301,740

토지․임야 장 281,311

공유지연명부 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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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 기  리 황(2007. 12. 31)
(단  : )

계 지 삼각 지 삼각보조 도근 비      고

5,191 16 39 5,136 GPS상시 측소 1개소

2. 지적민원 관리

가. 즉결민원처리(2007. 12. 31)
(단  : 필)

민원명 계 장등본 지 도등본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열  람

기  타

(등록증명)

필  수 99,599 65,610 20,063 125174 1,267 485

나. 기한민원처리(2007. 12. 31)
(단  : 필)

민원명 계 등록 환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필  수 6,793 22 3,984 639 1,602 636

다. 토지소유권변동정리(2007. 12. 31)
(단  : 필)

민원명 계 보  존 이  기  타

필   수 18,686 495 13,408 4,783

라. 토지표시변경등기 탁(2007. 12. 31)
(단  : 건)

민원명 계 토  지 임  야 기  타

건   수 548 5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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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가. 목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용이한 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나.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다. 처리실
(단  : 필)

  수 조사 공고
공고완료

미처리 비 고
발 미발

13,281 0 3,983
9,298

0
8,358 940

※ 2008. 6. 30까지 공고완료된 신청토지를 등기 신청하여야 함(2008. 7. 1 이후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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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동산 관리

1. 개발이익환수제도

가. 목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 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에 한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

인 이용을 진하여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나. 개발부담  부과 상사업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다.

구      분     상    사    업

◦ 부과 상 사업의 규모

 ∙ 직할․ 역시 제외

    (990㎡이상)

 ∙ 비도시계획 지역

    (1,650㎡이상)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 조성사업, 단지 조성사업

도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

여객자동차 터미 사업  화물터미 사업

골 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된 개발사업

다. 개발부담 의 정산  배분

1) 개발부담  = 개발이익 × 25%

              = {부과종료시 의 지가 - (부과개시시 의 지가 + 개발

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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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수 의 배분

◦ 징수된 개발부담 의 50/100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토지 리  지역균형개발(국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2005. 1. 1 이후에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용됨

2. 공시지가조사

가. 표 지 공시지가(2. 28 결정공시)

1) 지가는 형성요인이 복잡하여 감정평가사로 하여  그 지역의 표 이 

될만한 필지의 지가를 조사하여 표 지로 선정하고 토지평가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 그 기 이 

된다.

2) 2007년도 표 지 분포 황

용  도  지  역  별
(단  : 필)

계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리지역 농림지역 기타

2,437 75 92 6 44 1,409 811 -

지     목     별
(단  : 필)

계 답 지 임야 기타

2,437 711 888 475 34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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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 토지 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 이 되며, 한 개발부담 , 농지

용부담  등 각종 부담 과 부료(사용료) 등의 부과기 으로 

활용한다.

조사일정(1. 1 기 )
(단  : 필)

구 분
토지특성

조    사
지가산정

열 람 

의견제출

부동산평가

원회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처리

필 수 161,228 161,228 3 161,228 161,228 74

일 정 1～2월 3월 4～5월  5. 27    5.31 6～7월

2)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표 지와 특성차이에 

따른 배율을 표 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감정평가

사의 검증, 이해 계인이나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천군토지평가 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 의 확인 후 결정․공시한다.

2007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 지가 황
(단  : 원/㎡)

구분

용도지역

최   고   지   가 최      지   가

토지소재지 지 가 토지소재지 지 가

상업지역 천읍 노하리 75-19 1,750,000 감천면 포리 389-5 24,800

주거지역 천읍 남본리 245-87 347,000 감천면 포리 307 4,280

공업지역 천읍 심리 734-3 99,300 천읍 심리 723-3 21,400

녹지지역 천읍 심리 774-2 69,600 천읍 우계리 산84-1 372

리지역 풍양면 낙상리 162-13 220,000 상리면 사곡리 602 128

농림지역 천읍 청복리 114-13 10,000 상리면 보곡리 산5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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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군부동산평가 원회 개최

일  시 장   소 안        건 참석인원

2.  5 부군수실 표 지 공시지가 심의 13

5. 21 〃
’07. 1. 1 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필지 심의
13

7. 26 상회의실
’07. 1. 1 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심의
12

10. 19 〃 ’07. 7. 1 기  개별공지지가 심의 13

12. 14 〃
’07. 7. 1 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필지 심의
12

라. 구제수단

1) 이의신청

◦ 지가가 공시된 때부터 30일이내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계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지가에 하여 재조사 검증, 심의 등의 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한다.

2) 행정심

◦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이의가 있을 시 90일 이내 행정심 을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 행정심  재결결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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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개업을 건 하게 지도․육성하여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인 개사  개인에 한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과 

․월세값 안정으로 부동산에 한 투기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부동산 개업 황
(단  : 개소)

계 공인 개사 개인 법  인

7 5 2 0

  ◦ 부동산거래에 따른 검인제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5,292건을 처리하 으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 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부과기

부  과  기  부  과    액

 2월 미만 해태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12월 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4.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각종 토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개별공시지가 리, 개업소 리, 외국인

토지 리, 개발부담  리 등 토지 련 행정업무와 토지의 용도지역․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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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하게 악하기 하여 2005년 8월부터 12월말까지 군비 

254,800천원을 투입하여 25개 각종 도면 8,186매를 DB화하고 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 인 토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 완료

하 다.

  그리고 2007년 하반기부터 국 온라인화 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 으로 

개선하 으며, 지속 으로 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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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 추진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주소 표기체계는 한일합병 후 일제가 근 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국토를 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서 

수탈  조세징수 목 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속한 경제개발  인구 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불편을 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과 통신의 불편, 화재  범죄 등에 한 신속한 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사회․경제  문제를 낳고 있다. 

  이 게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 을 해소하고, 21

세기 물류ㆍ정보화시 에 맞는 치정보 체계 도입을 하여, 도로에는 도로

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이다.

2. 사업개요

가.     치 : 천군 지역(12개 읍면)

나. 사업기간 : 2007. 6 ∼ 2011. 12월

다. 사 업 량 : 660.87㎢ (1:2,000지형도 인덱스 768도엽)

라.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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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및 계획 

가. 2007.  6월 :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 DB구축용역

나. 2007. 12월

1) DB구축을 한 장조사 완료

2) 천군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한 조례제정(12. 07)

다. 2008.  2월 : 천군새주소 원회 구성  (2. 27)

라. 2008.  3월

1) 주․보조간선 도로구간  도로명 설정

2) 그 외 도로구간(길 도로) 설정  지조사

마. 2008. 04 ~ 06월 : 로, 로, 길  도로명 부여

바. 2008. 07 ~ 09월 : 도로명   건물번호  등 시설물 설계

사. 2008. 10 ~ 12월 : 도로명  등 시설물 제작 설치

아. 2009. 02 ~ 06월 : 건물번호  등 시설물 제작 설치

자. 2009. 07 ~ 09월 : 도로주소의 고지․고시

차. 2009. 10 ~ 12월 : 도로명주소사업 DB 구축

카. 2010. 01 ~ 12월 : 새주소 생활화 진을 한 주민홍보

                         (안내지도, 동 상, 각종 언론매체 활용)

타. 2011.  1 ~ 12월 : 공 장부 새주소로 환(9,180여종)

. 2012.  1월        : 새주소(도로명주소)를 법 주소인 생활주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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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불합리한 주소체계 개편으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 배송의 정확도 제고로 물류비용 감

  ◦ 소방․방범․우정업무 등 공공부분 경쟁력 강화



제3절  부동산 관리

- 271 -

제5절  주택행정

1. 농촌주거환경개선

  쾌 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생동하는 농 마을을 조성하여 낙후된 주거문화의 

창달  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어 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연친화  농 마을 조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 주택개량

  주택개량사업은 ’78년에 시작한 이후 4,333동(지원2,463동, 자력 

1,870동)을 개량하 으며, ’70년  후반에는 책임물량제 실시  융자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가에 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연체 

 상환불능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 으나. ’83년부터는 희망자만을 

상으로 실시하여 사업량이 어 들었으며, ’97년 IMF 경제체제로 

들어서면서 반 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희망물량이 속히 감소

하 으나 재는 회복세에 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계획량보다 희망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원기 은 세 당 연면  100㎡이하 개․신축 주택에 하여 4천

만원을 연리 3.45%로 5년거치 15년상환 융자하고 있으며 상가구에 

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2007년도 주택개량 황
(단  : 동)

계 지   원 자  력

106 4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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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정비사업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정비사업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오폐수를 정화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하고,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등 농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가소득증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사업은 ’95년부터 마을단 별로 시작하여 2007년 12월 재 26개

마을을 정비 완료하 으며, 쾌 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여 지속 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농 빈집정비사업

  최근 격한 이농 상으로 농 지역의 빈집발생이 크게 증가하여 주거

환경을 해하고 있어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빈집을 정비하여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를 근 하는 등 쾌 한 농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 군 빈집 발생수는 총 2,294동으로서 이  2,002동을 기정비 

완료하 으며 잔여물량에 해서도 향후 지속 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 빈집정비 황
(단 : 동)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철  거 112 0 75 110 100 100

재활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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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행정

가. 주택 황

2007년말 재 주택 황
(단  : 가구)

계 단  독 다세 연  립 아 트

25,041 22,847 267 298 1,629

나. 아 트 황

  우리 군에서는 2007년 재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19개 단지에 

1,629세 를 건립하 으며 이  소득, 무주택 서민들을 하여 임

주택 355세 를 건립하여 ’07년 7월 입주, 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하 다.

다. 건축물부설주차장 황

  건축물부설주차장에 하여 연 1회이상 정기 검  지도 검을 실시

하여 반사항에 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하며, 천소식지  언론

매체를 활용 사  홍보 계도를 하고 있으며 지속 인 지도단속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지 리를 계속할 계획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황
(단  : 개소, , 면)

계 자주식 기계식 부지인근설치

647 573 6 68

3,648 3,382 27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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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행정지도

  규제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축허가, 신고규모완화 등 최근 건축

법의 폭 인 개정에 따른 법의식 이완 등으로 탈․불법건축물의 

량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한 극 인 방 책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법건축행  단속은 사후 발하여 조치보다도 사 방에 을 

두고 군상설 검반 3개반 9명을 구성운 하고 공무원의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 황은 

다음과 같다.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 황
(단  : 건)

구분

년도
 발

조   치      황
비고

고 발 철 거 이행강제 부과

2007 5 2 3 -


